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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빛공해 방지 조례의 현황 및 분석

(A Study on Status and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Light Pollution Control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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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intending to look into the status of the hitherto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light

pollution control ordinance, and to use the ordinance status as basic data of ordinance enactment

related to light pollution in time of its establishment and revision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for the time to come. This study conducted this research in a

total of 3-phase research methods. 1)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plan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nalysis of the preceding researches after setting up research

objectives according to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2) Targeting 11 local governments which are

enforcing the hitherto established ordinance, this study surveyed the status of the light pollution

control ordinance. 3) This study carried out the contents analysis of the ordinance in the method of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provision of the ordinance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It’s

hoped that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which have not yet

established the same ordinance, could minimize the damage to natural eco-system due to artificial

lighting by promoting the urgent ordinance establishment suited for each region, and create

human-oriented light environment by modifying various disorderly ligh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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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인의활동시간범 가주간에서야간으로 차

확 됨에 따라 야간 활동 역에 한 야간 도시공간

의다양한성능이필요하게되었다. 이에따라 부시

게 발달된 도시의 야간조명은 인간의 활동시간 를

늘려줬으며도시민의시선을사로잡고자체 인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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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과시하기 해 무분별한 외부 건축조명들의 설

치가 경쟁 으로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인

공조명 기술의 발 과 더불어 세계 으로 야간조

명이 폭증가하는반면, 빛에 한인식이부족하여

야간조명의 과용과 오용이 발생하 고, 결국 오늘날

빛공해라는 심각한 환경공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

러한빛공해들은도시경 안에서 체 인야간경

을 훼손하고 주변경 에 해를 주어 건축물의 정

인지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낮과 밤을 모호하게

만들어수면을방해하고생태계교란 에 지낭비

를 야기하여 인간과 환경, 도시가함께하는 녹색성장

을 지연시킨다. 해외에서는 빛공해에 한 인식이

차넓어져이미많은나라에서빛공해에 한피해를

방지하기 한방지법안, 조례, 가이드라인등으로운

하고 있으며, 지속 인 연구를 통해 높은 수 에서

빛에 한규제가이루어지고있다[1]. 국내에서도도

시민의인식향상으로빛공해의불편을호소하고있고,

빛공해 방지를 해 야간의 과도한 인공조명을

히 통제하여 건강하고 쾌 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바람직한조명환경을창출하려는의지가제도 차원

에서 제안되어 환경부에서 2012년 2월 ｢인공조명에

의한빛공해방지법｣을제정하여각지자체에공포하

다. 이에따라환경부에서는각지자체에｢인공조명

에의한빛공해방지법｣을모법으로하는조례안제정

을지도․권고하고있으나 2015년 5월 재국내 11개

지자체에서만조례안을제정하여시행하고있는실정

이다. 조례제정이필요한이유는 행가로등, 옥외

고물등특정 상시설별로법이일부제정되어있으

나, 보다사용자의 입장에서 총체 인 시각으로 빛공

해를방지하고 리할수있도록조례등법제화방안

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 일상 인

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빛공해 련 민원발생을 방

지해결하고, 좋은빛환경을조성하는동시에에 지

약 친환경, 스마트그리드조명시스템등최첨단기

술을 극도입할수있도록법 근거를마련할필요

가있다[2]. 이에 본연구는 재제정된지자체의빛

공해방지조례 황을살펴보고앞으로각지자체들

의지역특성에맞게제․개정시빛공해 련조례제

정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아래의<표 1>과같이총 3단계로진행

하 다. 1) 연구 배경과 목 에 따라 연구목표 설정

후, 이론 고찰과선행연구분석을통해연구계획방

향을모색하 다. 2) 재제정되어시행 인 11개지

자체를 상으로 빛공해 방지 조례 황을 조사하

다. 3) 11개지방자치단체의조례에포함되어있는각

조항 존재여부를 단순 확인 후 비교․분석하 다.

Table 1. Study Method

1

․ 연구배경 목

․ 이론 고찰

․ 선행연구 분석

2 ․ 지자체 빛공해 방지 조례 황 조사

3
․ 지자체 빛공해 방지 조례 조항별 비교․

분석

2. 이론적 고찰

2.1 빛공해

빛공해는｢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의제2조

제1항에따르면 “인공조명의부 한사용으로인한

과도한빛 는비추고자하는조명 역밖으로 출

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 한 생활을 방해하거

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빛공해는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만을 범주로 하며, 태

양등의자연 에의한피해는빛공해방지법에포함

되지 않는다. 한 여기서 말하는 인공조명에는 빛공

해 방지법 제2조(조명기구의 범 )에 해당하는 가로

등, 형 등, 보안등, 고조명, 장식조명 등의 조명기

구가 포함된다. 이러한 조명기구의 조명 역 밖으로

출되는빛, 필요한밝기이상의빛 는필요한개수

이상으로설치된인공조명으로인한빛공해는국민건

강 생태계에 피해를 뿐만 아니라 에 지 낭비,

쾌 한 야간활동과 천체 측 방해, 도시품격 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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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발한다[2]. 빛공해는그유형에따라하늘밝아짐

(sky glow), 부심(glare), 침입 (light-trespass), 빛

의군집(light-clutter)과 과도한빛(over-illumination)

으로분류된다. 이들은빛이우리에게꼭필요한존재

임과 동시에 도시생활에 피해를 주는 양면 인 향

을미친다. 빛공해의유형을설명하면먼 하늘밝아

짐은인공빛이 기 의수증기나안개에의해굴 ,

산란되면서 밤하늘이 불타는 것처럼 밝아 보이는

상을말한다. 부심은조명으로인해시야안의휘도

분포가 과도하여 부심을 일으키는 상을 말한다.

다음으로침입 은인공조명에있어서 출 의양이

나방향에의해의도치않은구역까지빛이새면서인

간과동식물에게피해를주는 상을말한다. 빛의군

집은불필요한장소에과다하게모여있는인공빛을

말한다. 마지막으로과도한빛은말그 로필요이상

으로 쓰이는 빛을 말한다[3].

2.2 국내․외 빛공해 관련 법규

먼 국내의빛공해 련법규로는｢인공조명에의

한 빛공해 방지법｣으로 환경부에서 2012년 2월에 제

정되어 2013년 2월에 시행되었으며, 이 ｢인공조명에

의한빛공해방지법｣은그동안국내의무분별하게사

용되던 인공조명을 리 상으로 인지하고 책을

마련했다는 에서의미를가지고있으며, 법률총18조,

시행령안 총 8조, 시행규칙안 총10조로 구성되며, 인

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 방사 등으로 인

한 국민 건강 는 환경에 한 해(危害)를 방지하

고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 으로 리하여 모든 국민

이건강하고쾌 한환경에서생활할수있게함을목

으로 한다[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다음으로국외는일본, 슬로베니아, 국, 호주, 이탈

리아, 미국, 스페인, 벨기에가 빛공해 련 법규가 있

으며, 각나라의빛공해 련법규주요내용은아래의

<표 3>과같다. 국외빛공해규제목 은 게유사하

나 나라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부분 국외 경우

부심, 침입 , 새는빛방지, 밤하늘보호를주된

상으로하며, 미국의경우추가로에 지효율의극

화에 더 큰 비 을 두고 있다. 국과 벨기에의 경우

는사생활 보호에 더큰 비 을 두고 있는것이특징

이다[3].

Table 2. Construction and the main content of Act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구성 주요내용

총칙

(제1장)

․ 목

․ 정의

․ 조명기구의 범

․ 국가 등의 책무

빛공해방지

계획의 수립

등

(제2장)

․ 빛공해방지 계획의 수립

․ 시도빛공해방지 계획의 수립

․ 빛공해방지 원회

․ 원회의 구성 운

․ 빛공해방지 지역 원회

․ 자료제출 등의 요구

조명환경

리구역의

지정 등

(제3장)

․ 조명환경 리 구역 분류

․ 조명환경 리구역지정 차

․ 빛환경 리 계획의 수립

․ 지정 고려사항

․ 의견수렴 차

․ 조명환경 리구역의 지정 해제

․ 조명환경 리구역의 지정 해제

차

․ 빛방사 허용기

․ 빛방사 용제외 차

․ 빛방사 허용기 수 의무

․ 개선명령

․ 조치기간 이행결과보고

보칙 벌칙

(제4장)

․ 빛공해 련 조사연구

․ 조사연구의 행

․ 조명기구의 설치 리기

․ 빛공해 환경 향평가

․ 보고 검사

․ 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

부칙

(제5장)

․ 시행일

․ 경과조치

․ 다른 법률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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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 주요내용

일본

(국가

법률)

부심,

새는 빛

리,

동식물

보호,

밤하늘 보호

․ 빛공해 책 가이드라인 제시

․ 새는 빛 언제, 등시간 제한

․ 감수성 높은 장 빛 억제

․ 빛공해 상 인간․동식물 분류

․ CIE기 에 따라 안 /안심/평안/ 즐거움 4

가지 조명환경지역 리

․ 옥외조명, 고물과 경 조례 자연 공원법

스페인

(지자체

조례)

부심,

침입

방지,

동식물 보호

․ 상향조명 규제(20%만 허용)

․ 역사 조형물 조명 제외한 고, , 문

화 등 부문 수평면 로 LED, 이 ,

로젝터 사용 제한

․ 해변, 해안 안 긴 사항 제외 한 조

명 지

․ 자연보호지역, 천문 지역 직간 조명 지

․ 빛공해 방지법 반 시 벌 규정

국

(국가

법률)

부심,

새는 빛

리,

빛공해의

사생활 침해

강력 규제

․ 각 용도별 조명 세기, 종류 등 수 사항

제시

․ CIE와 ILE의 기 수

․ 조명사용 용도 가정의 안 , 상업 안 ,

스포츠시설안 , 가정의 장식, 건물외 ․

경 조명, 라이트아트․스카이빔 6가지로

분류

호주

(지자체

조례)

부심,

침입

방지,

밤하늘 보호

․ 주거지역, 심지역, 공업지역으로 나 어

리

․ 최 조도 규정, 조명시간 리

․ 고 불빛의 최 조도 규제

․ 행인과 차량 안

이탈

리아

(국가

법률)

부심,

침입

방지,

밤하늘 보호

․ 조명구역 구분 없음

․ 포 으로 15개 지역 용

․ 침입 규제, 하향식 조명 방향

․ 조명갓 사용

․ 조명각 수평 이상 새는 빛 지

․ 목 에 따른 최소한의 휘도 규제

미국

(지자체

조례)

에 지 효율

극 화,

부심,

새는 빛

리

․ 각 주별로 실정에 따라 조닝 제도의 구성

과 운용실태 달리함

․ Lighting Zone에 따라 조도, 조명 시간제

한, 조명갓 우는 방법, 사 용램 의 규정

등을 통한 기술 규정과 에 지 감 책

규제

구분 목 주요내용

슬로베

니아

(국가

법률)

부심,

침입 방지

․ 생산, 업무, 기 면 당 소비 력량 제한

․ 문화재 평균휘도 1cd/㎡ 과 제 한

․ 주거지 시간 구분하여 허용조도 제한

벨기에

(지자체

조례)

침입 ,

부심

방지, 개인

사생활 보호

․ 주변빛에 피해를 입으면 항의할 권리

․ 타인 소유지에 조명설치 불가

․ 조명장치 최소최 사용량 규제

․ 조명세기에 있어 상업조명 공공 이익을

한 것보다 밝을 수 없음

․ 반시 벌 형 체제

Table 3. Major Contents of the Regulations related
to Overseas Light Pollution

2.3 선행연구 검토

빛공해에 련된선행연구들은매우다양하나본연

구에서는 빛공해 련 법규와 련된 선행연구들을

알아보았다. 먼 김정태(2004)는 빛공해의 개념

빛공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향에 해 살펴보고 빛

공해의국제 기 빛공해사례를통해옥외조명

시빛공해방지 책을제시하 다[6]. 이명기(2010)는

｢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 도시조명 리조례｣제정

에 하여조례제정배경, 빛공해방지조례주요내용

등｢서울특별시빛공해방지 도시조명 리조례｣안

의항목들에 하여기술하 다[7]. 김기태(2011)는빛

공해에 한국내․외 련기 을 악하고, 환경부의

빛공해 방지법안 제정에 따른 원활한 시행을 통하여

인공조명에 한 력사용량을분석함으로써그효율

을 극 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에 지 감 효과에

한검증을하 다[1]. 유용우외(2012)는업무․상업

지역의 고휘도 건축물 외부조명을 실험 연구하 고

서울시빛공해방지조례안권고의 수여부를확인하

으며, 인간과환경, 에 지의빛공해방지를 한해

외법규분석을통해국내조례실행을 한보완방안

을 모색하 다[3]. 이처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공포되기 부터빛공해방지를 한많은

연구가진행되어왔으며, 공포된이후로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모

법으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지도․권고하고 있으나

2015년 5월 재국내 11개지자체에서만조례안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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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례명칭 제/개정 시행

역

자치

단체

특

별

시

서울
빛공해 방지 좋은 빛

형성 리 조례

2011/

2014.

07.17

2014.

07.17

세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013.

09.30

2013.

09.30

역
인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015.

01.12

2015.

01.12

구분 조례명칭 제/개정 시행

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014.

04.18

2014.

04.18

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014.

09.05

2014.

09.05

주 빛공해 방지에 한 조례
2014.

03.01

2014.

03.01

울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014.

05.01

2014.

05.01

부산 빛공해 방지 조례
2014.

07.30

2014.

08.01

기

자치

단체

시/

도
경기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2014.

09.24

2014.

09.24

군
남

신안

빛공해 방지 생명의 빛

진 조례

2011.

04.20

2011.

04.20

구
부산

해운

도시조명 리 빛공해

방지 조례

2011.

05.06

2011.

05.06

정하여 시행하고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 제정된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 조례 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각 지자체들의 특성에 맞게 제․개정시 빛공해 련

조례제정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3. 지방자치단체 빛공해 방지 조례 분석

3.1 분석방법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이시행되면서

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부의 지도․권고에

따라 법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자치법규정보시

스템(ELIS : Enhanced Local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에 의하면 2015년 5월 재 ｢인

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에 한조례｣는 11개지

자체에서제정하 으며, 2개 지역에서 입법 고 이

다[8]. 본연구에서는모법을바탕으로제정된 11개지

방자치단체별조례제정 황을분석하고, 11개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항 존재여부를

단순 확인 후 비교․분석하 다.

3.2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현황

2015년 5월 재국내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라

함)의｢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이하 모법이

라함) 련조례의제정 황은아래의<표 4>와같다.

Table 4. Ordinance Enactment Status related to
the Control Act on Light Pollution due to
Artificial Lighting

먼 특이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남 신안군(이하 신안군이라 함), 부산 역시

해운 구(이하 해운 구라 함)는 모법이 제정되기

이 인 2011년에 빛공해 방지 련조례를 제정하

다. 이는 각 지역의 과도한 빛공해 방지 등을 해

미리 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2013년에 세

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함)에서조례를제정하

으며, 2014년에 서울이 개정을 하 으며,

역시(이하 시라 함)․ 구 역시(이하 구시

라함)․ 주 역시(이하 주시라함)․울산 역시

(이하 울산시라 함)․부산 역시(이하 부산시라

함)․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 으며, 최근에는 인

천 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 다. 2015년 5월 재

2개의 역시( 구시․ 주시)에서 입법 고하고

있다[8]. 지자체의조례 제정 황을살펴본결과서

울특별시를 포함한 국내 역시에서는 모두 제정되

었으며, 도(道) 단 로는 경기도만 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2012년 모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을

바탕으로 한 조례 제정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기 때

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입법 고 인 지역이 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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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Ordinances provisions

지방

자치

단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21

목 정의

조명

기구의

범

책무

빛공해

방지 계획

수립

원회

설치

기능

조명환경

리구역

조명환경

리구역

지정

해제

조명환경

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빛환경

리계

획 수립

빛방사

허용기

강화

빛방사

허용기

용제외

빛공해

련조사

․연구

조명기구

설치․

리기

빛공해

환경

향

평가

보고

검사

지도

권고

지원 포상 과태료 기타

서울 ○ ○ ○ ○ ○ ○ ○ ○ ☓ ○ ○ ○ ☓ ○ ○ ☓ ○ ○ ○ ☓ 좋은 빛 형성 리

세종 ○ ○ ○ ☓ ○ ○ ○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 ○ ○ ○ ○ ○ ○ ○ ○ ○ ○ ○ ☓ ☓ ○ ☓ ☓ ○ ○ ☓

주 ○ ○ ○ ○ ○ ○ ○ ○ ○ ○ ○ ○ ☓ ☓ ○ ☓ ○ ○ ○ ☓

울산 ○ ○ ○ ○ ○ ○ ○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 ○ ○ ○ ○ ○ ○ ○ ☓ ○ ○ ○ ☓ ○ ○ ☓ ○ ○ ○ ☓

다른 조례와의 계

시범사업 발굴, 등

소등 운

신안군 ○ ○ ☓ ○ ○ ○ ☓ ☓ ☓ ☓ ☓ ☓ ☓ ☓ ☓ ☓ ☓ ○ ☓ ☓
등 소등 운

도로조명, 균제도 유지

해운 구 ○ ○ ☓ ○ ○ ○ ○ ○ ☓ ☓ ☓ ☓ ☓ ○ ☓ ☓ ○ ☓ ○ ☓ 옥외조명 설치․심의

( 구시․ 주시)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각 지자체들

의 특성에 맞게제정 개정이 필요함에따라 입법

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3.3 빛공해 방지 조례 조항 분석

조례의조항분석은모법의조항을기 으로보았으

며, 모법에없는조항들은각지자체들의조항을모두

제시하 으며, 정리된 조례 구성조항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공통조항을 살펴보면 목 , 정의, 빛공해

방지계획수립, 원회 설치 기능이 공통조항이며,

그 외 나머지 조항들에서는 약간의 차이 들을 보이

고있다. 한서울시와경기도, 신안군, 해운 구에서

는 특이사항이 있어 기타사항으로 분석하 다. 본 연

구에서는모법의각조항상세설명과함께각지자체

의 조례 항목의 존재여부에 해 분석하고자 한다.

① 목 은모법과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임된 사항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를 방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으로 제정

하 다. 체로비슷한목 을가지고있으며특

이사항으로 서울시․ 시․신안군․해운 구

에서는생태계 에 지 약을목 으로함을

추가로 명시하 다.

② 정의는 ‘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을말하며,

‘공간조명’, ‘ 고조명’, ‘장식조명’에 하여정의

하 다. 특이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미디어

사드 장식조명’, ‘빛축제’에 해, 주시에서는

‘빛공해란’, ‘조명기구’에 해, 신안군에서는 ‘빛

공해란’, ‘빛환경이란’, ‘생명의빛이란’, ‘조명기구

란’에 해 추가로 명시하 다.

③ 조명기구의 범 에서 조명기구는 모법의 제2조

제 2호에 따른 조명기구를 말하며 각 지자체에

서는 모법 조항을 따랐으며, 경기도․ 시․

세종시․ 구시․울산시․부산시에서는 제1항

에 옥외 체육공간, 제3항에 지정문화재 는 등

록문화재, 미술작품을 추가 명시하 다. 특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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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인천 역시는 제1항에 공동주택단지만

추가 명시하 으며, 주시는 지정문화재 는

등록문화재, 미술작품을 추가 명시하지 않았다.

④ 책무는 ‘각지자체의지역 특성을고려하여빛

공해 방지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에게 빛

공해에 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함과 동

시에시민은빛공해방지를 해노력함과동시

에각지자체가시행하는빛공해방지시책에

력하는 것’으로 부분의 지자체가 명시하 으

나, 세종시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⑤ 빛공해방지계획수립은 모법과 같이 ‘각 지자체

는 5년마다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함’을 말한다. 부분의 지자체가 모법을 따

르며특이사항으로서울시는모법을따르나추

가로 ‘도시조명의에 지 감 이산화탄소

감에 한사항’, ‘야간경 계획 야간경 가

이드라인수립에 한사항’을 별도로명시하

다. 부산 해운 구는 조항을 ‘도시조명 리계

획’으로 모법과 조항명이 다르게 명시하 으나

내용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은 ‘빛공해

방지 생명의빛 진계획의수립등으로명

시하 으며 내용은 동일하나 5년 단 계획을

수을별도로명시하 다. 부산해운 구는조항

을 ‘도시조명 리계획’으로모법과조항명이다

르게 명시하 으나 내용은 동일하다. 마지막으

로 신안군은 ‘빛공해방지 생명의 빛 진 계

획의 수립 등으로 명시하 으며 내용은 동일하

나 5년 단 계획을 수립․시행 사항은 명시하

지 않았다.

⑥ 원회설치 기능에서 원회설치는모법을

따라 ‘빛공해 리에 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해각지자체빛공해방지 원회를설치

하는 것’을 말하며,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

행에 한사항, 조명환경 리구역의지정 조

명환경 리구역이 지정해제 는 변경에 한

사항, 빛방사허용기 의강화에 한사항, 빛방

사허용기 의 용제외에 한사항, 빛공해 방

지 책 련 법령 제도의 정비에 한 요

사항, 조명기구정비지원등에 한사항, 그 밖

에 빛공해 방지 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원장

이 인정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한다. 부분의

지자체가 모법을 따르나 원회의 구성에서 차

이를 보인다. 세종시․ 주시․부산시․울산시

에서는 9명이내의 원으로구성하고, 인천시․

경기도․ 구시는 11명이내의 원으로구성한

다. 해운 구는 15명 이내의 원으로구성하며,

서울시와 신안군은 정해진 인원은 없으며 서울

시의경우｢좋은빛 원회｣를설치하고 ‘서울시

민디자인 원회’, 신안군은 ｢빛공해 방지 생

명의빛 진 원회｣를설치하고 ‘신안군군정조

정 원회’가 행하도록 명시하 다.

⑦ 조명환경 리구역은 ‘빛공해가발생하거나발생

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조명환경 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모법에

서총제4종을명시하 다. 이에따라각지차제

에서도 모법을 따르며, 특이사항으로 서울시․

해운 구에서는 총 제6종, 경기도에서는 총 제4

종(5유형)으로 명시하 으며, 신안군에서는 명

시하지 않았다.

⑧ 조명환경 리구역 지정해제는 ‘조명환경 리구

역의 지정목 이 상실되거나 조명환경 리구역

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조명환경 리구역의

지정을해제 는변경할수있음’을 말하며, 이

에따라각지자체에서도모법을따르며, 신안군

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⑨ 조명환경 리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은 ‘조명

환경 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인 ‘구역별빛공해 련민원발생 황’, ‘

특구의 지정 황’을 말한다. 이에 따라 각 지

자체에서도 명시하 으며, 서울시․경기시․인

천시․해운 구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⑩ 빛환경 리계획수립은 ‘조명환경 리구역의빛

환경을 친환경 으로 리하기 한 계획’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모법을 따르며, 신안군․해운

구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⑪ 빛방사허용기 강화는 ‘조명환경 리구역에

서 허용되는 빛방사허용기 을 에 지 약과

기술의 발 을 고려하여 정한 것’을 말한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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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서도모법을따르며특이사항으로

시․세종시․ 주시․부산시에서는 ‘천문 측

시설의 주변지역’을 추가 명시하 으며, 신안

군․해운 구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⑫ 빛방사허용기 의 용제외는 ‘조명환경 리구

역의 빛방사허용기 의 용 제외에 한 승인

여부를결정할때에 원회의심의를받아야함’

을 말한다. 각 지자체에서도 모법을 따르며, 인

천시․울산시․신안군․해운 구에서는 명시하

지 않았다.

⑬ 빛공해 련조사․연구는 ‘빛공해가생태계, 천

체 측, 에 지 낭비 등에 미치는 향에 한

조사․연구사업을할수있다’라고모법에서명

시하 으나, 각 지자체에서는모두명시하지 않

았다.

⑭ 조명기구의 설치․ 리 기 은 모법에서 ‘조명

기구의설치․ 리기 등에필요한사항을정

하여고시할수있다’라고명시하 으며, 특이사

항으로 서울시․경기도가 옥외조명 조명기구의

부심 빛공해를 방지하기 한 조명기구의

용도별, 지역별 설치기 을 명시하 으며, 해운

구에서도 명시를 하 다.

⑮ 빛공해환경 향평가는 ‘ 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향을 3년마다 1회

이상평가하고그결과를보고하도록함’을말한

다. 이에 따라 각 지자치에서 모법을 따랐으며,

인천시․신안군․해운 구에서는 명시하지 않

았다.

⑯ 보고 검사는 ‘빛공해방지를 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해 조

명기구의 운 에 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말하며, 각 지자체에서 모두

명시하지 않았다.

⑰ 지도 권고는 ‘옥외공간에조명기구를 설치하

고자 하는 사람에게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 에따라설치하도록지도 권

고를하는것’을말하며, 부분의지자체에서는

제정을 하 으나, 구시․부산시․신안군에서

는 명시하지 않았다. 특이사항으로 서울시에서

는 ‘조명설치자가 상향 속률 건물표면휘도

기 을 지키도록 지도 는 권고를 할 수 있으

며, 필요한 경우 원회의의견을 들을 수있다’

라고 별도 명시하 다.

⑱ 지원은 ‘조례의 규정을 수하여 조명기구를 정

비하는경우 산의범 에서지원을할수있으

며, 조명환경 리구역 자연환경과 주거환경

에 한 향을미치는조명기구에 해우선

으로 지원함’을 말한다. 부분의 지자체에서

명시를하 으나, 시․해운 구에서는명시

하지 않았다. 특이사항으로 서울시에서는 지원

을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경 조명사업비의

10분의 5범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 으며,

각호에해당하는때에그범 를조정하여지원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하 다.

⑲ 포상은 ‘빛공해방지에기여한공 이 한기

․단체 는개인에게각지자체에따라포상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부분의 지자체에서

명시를 하 으나 신안군에서는 명시하지 않았

다. 특이사항으로서울시에서는 ‘좋은빛상선정

시상 등’으로 명시하여 시상 차 등을 규칙

으로 정하 다. 한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군

에 하여빛공해의방지효과와우수조명경

의추진실 을평가하여, 우수시․군에 산의

범 에서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

다.

⑳ 과태료는 모법에서 ‘조명시설의 사용 지 한

사용제한명령을따르지아니한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빛방사허용기 을 수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를 거부 방해하

거나 기피하는 행 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 ‘ 의 사항들의 규정에 따

른 과태료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라고 명시하 다.

각 지자체에서는 모두 과태료에 하여 명시하

지 않았다.

◯21 기타는 타 지자체와의 조례에서 차이 을 보이

는지자체의조례항목에 해분석하 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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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지자체는 서울시․경기도․신안

군․해운 구로차이 을보이는지자체들의특

징은 지역 특색을 반 하여 별도로 조항들을

제정을한것으로보이며그내용은아래의<표

6>과 같다.

먼 서울시는제3장 ‘좋은빛형성 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이에 따른 조항들을 명시하

으며그조항은제12조 ‘야간경 계획 야간경

가이드라인’, 제13조 ‘조명계획의 수립등’, 제

14조 ‘좋은빛형성 리등’, 제15조 ‘ 등 소

등 운 ’, 제16조 ‘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이다.

경기도는제5조 ‘다른조례와의 계’, 제9조 ‘

등 소등 운 ’, 제18조 ‘시범사업 발굴’ 이다.

신안군은제6조 ‘ 등 소등운 ’, 제7조 ‘도로

조명의균제도유지’ 이다. 마지막으로해운 구

는 제13조 ‘옥외조명의 설치․심의’이다.

Table 6. Local Governments which suggested
additional ordinance provisions

구분 조례명칭

서울시

제12조 야간경 계획 야간경 가이드

라인 수립

제13조 조명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좋은빛 형성 리 등

제15조 등 소등 운

제16조 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경기도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계

제9조 등 소등 운

제18조 시범사업 발굴

신안군
제6조 등 소등 운

제7조 도로조명의 균제도 유지

해운 구 제13조 옥외조명의 설치․심의

4. 결론 및 제언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은빛공해방지를

해 야간의 과도한 인공조명을 히 통제하여 건

강하고쾌 한생활환경을마련하고바람직한조명환

경을창출하려는의지가제도 차원에서제정되었다

는 에서큰의의가있다. 따라서본연구는 법을

바탕으로 재제정된국내 11개지자체의빛공해방

지조례 황 조례조항을살펴보고앞으로각지자

체들의 특성에 맞게 제․개정시 빛공해 련 조례제

정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 으로 하 으

며, 보다충실한조례가제정될수있도록몇가지측

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조례는 2013년｢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

법｣이시행되기 인 2011년서울시조례제정을시작

으로 2015년 5월 재 11개지자체가조례를제정하

다. 그러나이는 체지방자치단체의수에비해상당

히 은수 으로, 아직조례가제정되지않은지방자

치단체는 빛공해 방지를 해 시 히 조례가 제정되

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빠른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빛공해 방지를 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조명환경 리구역 련으로 서울시, 경기도,

해운 구는 상세하게 명시하 으나, 그 외 타 지자체

빛공해 방지 조례에서는 조명환경 리구역의 세분화

체계 인 사항이 언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조명환경 리구역의 항목에

서지역의특성에맞게반 할수있도록검토하여구

체 으로 조명환경 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셋째, 지원 포상 련으로 재 경기도에서 우수

시․군에 산의 범 에서 인센티 를 제공할 수 있

도록명시하 으나, 시․주민에 해서는명시하지않

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시․주민이 자발

으로빛공해방지에참여하게할수있는인센티 제

의개발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이는빛공해방지

를 하는 개인의 생활환경이 경 형성에 기여할 경우

에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 를 부여하는 것으로 세

감면이나인센티 용을통한시․주민의자발 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넷째, 각지자체의조례조항을모두살펴본결과목

, 정의, 빛공해방지계획수립, 원회설치 기능이

공통조항이며, 그 외 나머지 조항들은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들이있으므로, 모법을기 으로조례조항을구

체 으로검토하여각지자체지역특성에맞게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재제정된국내 11개 지자체의 빛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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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조례 황 조례조항을살펴보고 의제언과

같이빛공해 련조례제․개정시충실히제정될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해 기술하 다. 하지

만 앞으로 이 외의 다른 개선방안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 로 아직

제정하지 않은 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

역의특색에맞는조례제정을시 히하여인공조명

으로인한자연생태계의피해를최소화하고무질서한

각종조명환경을정비해인간 심의빛환경이만들어

질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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